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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Act of 1973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of 1986 were legislated for an

anticipative response to future population ageing. But the enforcement of these acts gained momentum as

they became effective tools to realize the present potential demographic bonu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history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se two acts, focusing on these acts’ role in raising funds managed by

the government (National Investment Fund and National Housing Fund). This article shows the historical

origin of full-dress debate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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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1960년부터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출산율 변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출산율변천이 시

작되기 이전의 시기는 이른바 베이비 붐의 시대여서, 한국의 인구변천은 1955–1963년까지의 베이비 붐

시대와그에뒤이은가파른출산율의하락으로나타났는데, 출산율의하락속도가매우빨라압축적인구
변천과압축적노령화가전개되고있다.

베이비 붐의 파동과 그에 뒤이은 인구변천의 파동은 생애 주기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벤트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이와 같은 충격은 통상 인구학적 보너스(Demographic bonus or Demographic

dividend)와 인구학적 부담(Demographic onus)이라고 표현되는데, 인구학적 보너스는 다시 일차 인구
학적보너스와이차인구학적보너스로구분된다 (Ogawa 등, 2012).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의 시기는 인구변천의 과정상에서 생산인구의 비중이 증대하고 부양인구의 비중
이 감소하는 시기를 지칭하는데, 한국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가 생산인구에 편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물

론이것이보너스가되기위해서는새롭게취업전선에진입하는베이비붐세대에게적절한직업의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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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보너스가 아니라 취업난의 시대가 되어 버릴 것이다. 베이

비 붐 세대가 취업전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에서 14년이 지난 1969년이 되겠지만, 본격적인

진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시기에 중화학공업화가 선언되었고, 국민
복지연금제도는 그 적립금을 국민투자기금이라는 형태로 중화학공업화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상
과함께논의가급진전되었다. 1973년 12월 24일에는국민복지연금법이제정되기에이르렀다.

저축률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변화한다.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의 시기는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저축
률이 높은 연령대의 구성비가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저축률 증대의 시기를 지칭한다. 물론 이것이 보

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증대된 저축이 자본이나 자산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자본심화를 지렛대 삼아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산 가격의 폭등, 예

컨대 당시 한국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주택가격의 폭등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인의 경우 결혼하고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이전까지의 10여년간이 저축

률이매우높은시기라할수있다. 베이비붐세대가고저축률의연령대인 20대후반에서 30대전반에

진입하기시작한시기는 80년대중반이다. 바로이시기에한국에서는경제를안정화시키고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 당시심각화되고있는주택난을해소하기위해

1988년부터 1992년간에 걸쳐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그 자
금의 일부를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주택기금이라는 형태로 주택건설자금에 활용
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발상과 함께 논의가 급진전되었다. 1986년 12월 17일 국민복지연
금법의개정법률로국민연금법이국회에통과되어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시행되게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다음과 같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내자동원의
수단으로 경제기획원에 의해 급조되었다고 지적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Jun

(1982a, 1982b)을 들 수 있다. 이 국민복지연금법이 시행되지 못하게 된 이유로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내
자동원방식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로 Yang (2007)이 있고, 1986년 국민연금법
이 정부의 투자자금의 목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로 Kim (2002)이 있다. 이 연구들은 국
민(복지)연금법 제정을 내자동원방식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지만, 내자동원방식의 일환으로 국민(복

지)연금제도를제정하게한인구-경제학적배경은충분히고려하지못하고있다.

본 논문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은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와 이차 인구학적 보너
스를보너스로구현하기위해국가주도로대응하는과정에서, 그필요한자금을적립식연금제도로조달
하고자한것이중요한제정동기였음을보이고자한다.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노령인구의 증가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인구 고령화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점에 초점을 두는 데, 이시점(視點)만으

로는 왜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 시기인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이후 15년 동안 실시

되지 못하고, 이후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 시기인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실시하

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설명은 이 기간 동안 국민(복지)연금법에 대한 시

안들이왜보건사회부와경제기획원이서로조율하면서만들어지게되었는지도잘설명할수없으며, 왜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 형태의 연금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 문제

들은 인구학적 보너스를 보너스로 구현하기 위해 국민(복지)연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을 자본이나 자산으

로 전환하려는 국가적 플랜의 형성 및 변경이라는 시점을 포함하게 되면 해명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
에, 본 논문은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제정 및 개정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한
다. 이하논문의구성을간략하게소개하여둔다.

제2절에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을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와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중화학공업 건설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 이 시기 만들어진 국민복지연금법의 특징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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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제3절에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1차 오일 쇼크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진 긴급조치 속에서
왜 시행연기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국민복지연금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조달계획에 기초한 제4차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보건사회부 내에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
행되었지만, 실행을위한추동력을가지지못하였음을살펴본다.

제4절에서는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만들어지고있던 1981년에다시국민복지연금제도가논
의되게된것을이차인구학적보너스와그에대한국가적대응과관련하여고찰하고, 제5차경제사회발

전 5개년계획에포함된국민복지연금안의특징을살펴본다.

제5절에서는 정부관리기금들이 기금 조성에 난항을 걷고 있던 1984–1986년 동안 국민복지연금제도 실
시에대한논의가급진전된것을살펴보고, 1986년제정된국민연금법의특징을살펴본다.

제6절에서는본문에서밝혀진내용을요약하는것으로결론을대신한다.

2.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중화학공업 건설

2.1. 인구파동과 연령별 인구통계의 발전

본 논문은 한국 정부가 인구학적 보너스로 표현되는 바 인구파동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의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 과연 한국정부는 인구학적 보
너스를밑받침하는인구파동에민감하였을까?

1945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해방 공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열망이 표출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였다. 이와 같은 열망에 밑받침되어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적 가치임을 선언하였으며, 1949년에는 완성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하

고, 1950년 6월 1일자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물론 바로 얼마 후에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

문에 제대로 진척되지는 못하였지만, 1954년에는 다시 의무교육 6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초등학교 의무
교육체계가완성되어가고있었다.

의무교육 체계 하에서는 초등학교 학령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였기 때문
에, 초등학교 규모는 학령아동의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의무교육체계를
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는학령아동에대한예측과그에대응한초등학교규모조정의체계를갖추는것
이필요했으므로, 학령아동의규모의예측은국가의가장중요한통계적업무중의하나가되었다. 학령

아동의 단기적인 예측은 0세부터 5세 아동의 규모로부터 알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가임여성의규모와합계출산율의예측이제대로되어야하는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는 1955–1963년생을 의미하는데, 1955년 생이 학령아동이 된

것은 1961년이었다. 사실 박정희 정부에게 주어진 최초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베이비 붐 세대에게 의

무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학령
아동의 규모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는 초등학교의 대대적인 증설과 가족
계획의시대였다.

베이비 붐 세대는 점차 나이를 먹음에 따라 취업전선으로 들어선다. 경제활동인구는 14세 이상으로 보

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Figure 2.1에서는 14세 인구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1955년 생이 14세가 된

것은 1969년이지만,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였다.

이와 같은 변화가 취업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조사나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같은 통계체계가 필요할 터인데,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1958년부터 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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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opulation waves in Korea from 1953 to 2060.

※ 1960년 이후는 통계청의 추계인구, 1959년 이전은 1960–1965년동안의 연령별 역진생잔율의 평균값과 1960년 연

령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임 (출처: http://kosis.kr/).

가실시되었으며, 1962년부터는표본조사방법을대폭개선한경제활동인구조사가실시되었다.

여기에서 언급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인구파동의 규모 및 형태이다. 초등학교 입학인구를 보면,

1956년 6세 인구는 54만 2,803명이었는데, 1966년 6세 인구는 99만 2,599명으로 10년만에 82.9%가

늘었다. 취업전선 진입인구를 보면, 1964년 14세인구가 53만 3,322명이었는데, 1974년에는 96만

3,022명으로 10년만에 80.6%가 늘었다. 참고로 결혼적령기이자 주 저축세대로 진입하는 25세 인구
를 보면, 1975년에는 49만 7,659명이었는데, 1985년에는 87만 2,692명으로 10년만에 75.4%가 늘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그 변동을 미연에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교
육 대란, 취업 대란, 주택 대란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
스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일으킬 수 있는 취업대란이나 주택대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전환되었다고할수있다.

2.2.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국민투자기금

1973년 이후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인구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었다.

잠재적인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

은 성공의 이면에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향하는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시장의 개척을 바탕으로 한 경공
업의 성장이 있었으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국민투자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잘 알
려져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중화학공업 건설과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었
는데,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National Pension Service, 1998, 2008;

National Pensio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2015)가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해 재론할 생각은

없다.

단,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에서 제1종 가입자로 당연하게 가입되는 대상을 왜 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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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ension contributions and class A earned income tax by monthly income in the basic guideline of

September 20, 1973 (Unit: won)

월소득 갑종근로소득세 기여금(4%) 합계

7500

10000 400 400

15000 600 600

20000 350 800 1150

30000 1350 1200 2550

50000 4200 2000 6200

100000 21250 4000 25250

150000 43200 6000 49200

출처: Social Construction Section (1973, p.135).

15,000원 이상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였으며, 월소득 15,000원 미만의 근로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
였는지를 당시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고찰하지 않았으며, 국민복지연금제도에 의해 조성될 적립금의 운
영방식에대해서도거의논의하지않았다. 본논문은이두가지점을집중적으로검토한다.

한국의 1인당 GNP는 1953년 67달러였는데, 1973년에는 406달러로 늘어났다. 명목액이기는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9.4%에 달했다. 1953년 한국인에게 있어 제1의 문제는 절대적 빈곤이었는데, 이 문제

는 조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무능력자와 영세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1965년 전

국민의 13.6%였는데, 1970년에는 7.6%로 1975년에는 3.6%로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국내저축여력은
증대하고 있었다. 총저축률은 1950년대에 10% 안팎이었는데, 1960년대에 꾸준히 증대되어 1970년대

에는 20% 내외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저축률의 증대를 바로 노동자들의 저축능력의 증대

로 연결 지울 수는 없다.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분배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1970년대 후

반에 들어서의 일이고, 아직 임금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어서, 근로소득자 중에서 납세면제자는 50%를

넘고 있었다. 물론 근로소득자 중 거의 50%가 담세능력이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아직 많은 근로자
는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저축의 여력을 갖게 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소득측면에서의 이질성의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1973년 국민
복지연금제도를구상하면서중요한문제로대두되었다.

1973년 2월 보건사회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각각 제1차 연금제도요강(안)을 제출하였는데, 적용대상만

을 보면, 보건사회부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근로자(단, 광부, 선원 등 특수근로자 및 여
자는 55세)로서 3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1977년부터 10인 이상의 사

업체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자영자는 임의 적용 대상이고, 일용, 계절 및 임시적용 피용자와 공

무원 및 군인연금 가입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

녀 근로자(단, 여자는 55세)로서 10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피용자와 현행 사업소득세 면세점(월

15,000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자영자를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단, 1974–1976년 동안 당연 적용

대상은 30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피용자로 하였다. 일용, 계절피용자와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가입
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National Pension Service, 1998, pp. 68–69). 최초의 두 안에는 당연 적용

대상을일정월급이상의근로자로제한하는규정은없었다.

월소득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을 달리하는 안은 1973년 9월 20일에 마련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기본요
강이다. 이 때 갹출료는 8%로 하고 사용자가 급여의 4%, 피용자가 급여의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

다. 단, 월소득이 갑종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의 1/2(현재 7,500원) 미만인 피용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가 8%를모두부담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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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안에서 갑종 근로소득세와 피용자 기여금을 비교하면, 국민복지연금제도에서는 소득이 갑종 근로
소득세 기초공제액인 15,000원 이하에서도 기여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이 갑종 근로소득세 기초공
제액의 1/2 이하여야 사용자가 대납하여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갑종 근로소득세는 누진제
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 소득구간이올라가면부담이크게증가하지만, 기여금은비례제였다. 그런점
에서이시기의국민복지연금기여금은갑종근로소득세에비할때하층근로소득자의부담을크게늘리
는것이었다. 참고로이시기에임의적용대상자인자영자는소득수준의파악이곤란하기때문에, 정액

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1974년에는 표준보수수준 15,000원에 갹출료 수준 6%를 곱하여 900원으로

정했다 (Social Construction Section, 1973, p.135).

그러나, 이후소득이갑종근로소득세의기초공제액도되지않는근로자를당연적용대상으로하는것에
대한비판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시안은계속변경되었는데, 그변화과정을모두추적하는것은생략
하도록 한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된 법안의 내용만을 보자.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 보수월액이 15,000원을 초과하는

자를 제1종 가입자로 하고, 보수월액이 15,000원 이하인 자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종 가

입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농업 어업 상업 등의 자영자 기타 제1종 가입자 외의 자는 보건사회

부장관의인가를받아제2종가입자가될수있도록했다.

제1종 가입자의 갹출료는 보수월액이 15,000원 이상인 자는 표준보수월액의 7%로 하는데, 이중 4%는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고, 3%는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이다. 그리고 보수월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3% 중 2%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1%는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즉 당

연가입자가 되는 자의 기준이 당시 갑종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이었으며, 그 이하의 자도 가입할 수 있
었는데, 그 부담 중 일부는 국고가 지도록 하여,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가입조건과 부담률이 다르게 되

어 있다. 이 때 표준보수월액은 보수월액을 35개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서, 제1등급은 보수월액 7,500원

이하로서 표준보수월액은 7,000원이며, 제35등급은 194,001원이상으로서 표준보수월액은 200,000원이

어서, 갹출료의 상한은 14,000원이며, 하한은 490원이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갹출료는 900원으로 정

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준보수수준 15,000원에 갹출료

6%로하여정한것이었다.

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데,

기본연금액은제1종가입자와제2종가입자의경우다음과같은산식에의해계산된다.

1종가입자 : 2.4 ∗A+ 2.4 ∗B(1 + 0.04n), 2종가입자 : 1.8 ∗A+ 2.4 ∗B(1 + 0.04n).

단, A는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보수월액, B는 연금가입기간 중 최종 3연간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액.

1종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 표준보수월액이 평균보수월액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

20년 가입하면 40%, 30년 가입하면 48%, 40년 가입하면 56%가 된다. 당시 I.L.O 제102호 조약에서

노령연금의 수준으로 30년 가입의 경우에 종전소득 또는 그 때의 임금의 40%를 권장하고 있으며, 보

다 높은 수준을 정한 I.L.O 제128호 조약에서는 45%를 권장하고 있어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74, p.35), 국제적인권장수준보다는약간높은편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사업체 근로자 중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18세 이상이면서 15,000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가? 1973년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수는 148만 5,854명

이었는데, 이중 30인 이상 사업체의 18세 이상 근로자는 117만 2,115명으로, 전자 중 78.9%를 차지한

다. 그럼 이중 15,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몇 명인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사된 사

업체 근로자 137만 4,403명 중 67.2%인 92만 3,314명 정도가 15,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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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mposition of employees by establishment size and employee’s age (April 30, 1973)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18세이상 %

10–15 7323 83567 44407 20680 4913 160890 153567 95.4

16–29 3713 52477 28404 11197 2874 98665 94952 96.2

30–49 4040 67083 42319 16460 3550 133452 129412 97.0

50–99 7004 103568 62617 22907 4813 200909 193905 96.5

100–199 7187 100150 51662 19326 3686 182011 174824 96.1

총수 200–499 12065 160777 64718 21683 3724 262967 250902 95.4

500–999 9677 101799 45668 13545 2197 172886 163209 94.4

1000– 14211 181503 61124 15383 1853 274074 259863 94.8

계 65220 850924 400919 141181 27610 1485854 1420634 95.6

30인이상 54184 714880 328108 109304 19823 1226299 1172115 95.6

% 83.1 84.0 81.8 77.4 71.8 82.5 82.5 <78.9>

10–15 5176 51220 40384 19696 4792 121268 116092 95.7

16–29 1878 28638 25767 10671 2820 69774 67896 97.3

30–49 2079 39428 39233 15655 3440 99835 97756 97.9

50–99 2778 56141 56804 21425 4618 141766 138988 98.0

100–199 1944 44688 45376 17482 3494 112984 111040 98.3

남자 200–499 2621 64542 58441 20090 3588 149282 146661 98.2

500–999 2456 43540 42119 12508 2142 102765 100309 97.6

1000– 2660 61171 51863 13443 1636 130773 128113 98.0

계 21592 389368 359987 130970 26530 928447 906855 97.7

30인이상 14538 309510 293836 100603 18918 737405 722867 98.0

% 67.3 79.5 81.6 76.8 71.3 79.4 79.7 <77.9>

10–15 2147 32347 4023 984 121 39622 37475 94.6

16–29 1835 23839 2637 526 54 28891 27056 93.6

30–49 1961 27655 3086 805 110 33617 31656 94.2

50–99 4226 47427 5813 1482 195 59143 54917 92.9

100–199 5243 55462 6286 1844 192 69027 63784 92.4

여자 200–499 9444 96235 6277 1593 136 113685 104241 91.7

500–999 7221 58259 3549 1037 55 70121 62900 89.7

1000– 11551 120332 9261 1940 217 143301 131750 91.9

계 43628 461556 40932 10211 1080 557407 513779 92.2

30인이상 39646 405370 34272 8701 905 488894 449248 91.9

% 90.9 87.8 83.7 85.2 83.8 87.7 87.4 <80.6>

※ < >는전체근로자중 18세이상이면서 30인이상사업체에근무하는근로자의비중.

출처: Ministry of Labor (1974, pp. 508–559).

10인이상사업체근로자의 53%인 79만명정도가 30인이상사업체중 18세이상이면서 15,000원이상

의보수를받는근로자였다고할수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적립금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년 1월 14일에 발령된 긴급조치 제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
령긴급조치”에 의거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긴급조치는 1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어

서, 국민복지연금제도는 1975년 1월 1일에 실시하게 되는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974년 12월

21일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을 개정하여, 갹출료를 표준보수월액의 7%가 아니라, 5–7% 사이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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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Estimated earning and expenditure of Nation Welfare Pension Fund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2015

가입자수(천명) 1100 1403 1825 2442 3207 4092 5223 6665 8102

1인당월평균소득(원) 40172 64697 100441 147581 208888 279540 374087 500613 632012

가입자연간총소득(10억원) 530.3 1082.2 2199.7 4324.7 8038.8 13726.5 23446.3 40039.0 61446.7

갹출예정액(10억원) 31.8 64.9 132.0 259.5 482.3 823.6 1406.8 2402.3 3686.8

징수예정액(10억원) 27.3 58.4 118.8 233.6 434.1 741.2 1266.1 2162.1 3318.1

수급권자수(명) 39679 94562 169110 300072 532662 868953 1192474 1461798

일인당평균연금액(원) 176390 312620 514150 882694 1355595 1876035 2530812 3197139

급여예정액(10억원) 7.0 29.6 86.9 264.9 722.1 1630.2 3017.9 4673.6

당해년도적립금(10억원) 27.3 51.4 89.2 146.7 169.2 19.1 −364.1 −855.8 −1355.5

기금적립누적액(10억원) 27.3 286.8 844.0 1875.6 3494.2 5006.2 5249.3 3185.2 −1080.9

※추계에는다음과같은가정이사용되었음. (1) 기준연도(1974년)의가입대상자수는 998,000명, 1인당평균소
득은월 33,200원이며, 금액은경상가격으로표시한것임. (2) 가입자수증가율: 74–84: 연간 5%, 85–94: 연간

6%, 95이후: 연간 5%로계산함. (3) 1인당평균소득상승율: 74–84: 연간 10%, 85–94: 연간 8%, 95이후: 연간

6%로계산함. (4) 갹출료: 전기간 6%로계산함. (5) 갹출료징수율: 76: 85%, 77: 86%, 78: 87%, 79: 88%,

80: 89%, 81년이후: 90%로계산함. (5) 기금증식의예정이자율: 76–84: 연간 10%, 85–94: 연간 7%, 75이후:

연간 5–%.

출처: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74, p.79).

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74년 11월에 보건사회부는 갹출료를 6%로 가정하고 적립금 누계액을 시

산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1976년 적립금은 273억 원이고, 1996년에는 5천억원을 넘게 된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갹출료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고, 2006년에는 지출과 갹출료수입의 차이가 기금의 이자

보다 더 커지면서 적립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적립금은 2005년에 최고점에 도달한 후 빠르게 감소하

여 2015년에는소진된다.

갹출료가 6%로 떨어져서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가정을 동일하게 하고, 갹

출료만 7%로 바꾸어 계산하면, 지출이 갹출료수입보다 늘어나는 시점은 3년 뒤인 2005년이다. 갹출료

가 5%가 되면 지출이 갹출료수입보다 늘어나는 시점은 2년 앞인 2000년이 된다. 물론 이것은 가입자

증가율, 평균소득증가율, 기금증식의 예정이자율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

에, 매우 불확실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무부서가 당시 제정된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적립방식이라표명하고있는것이다.

왜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을 제안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저항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갹출료는 적으면서 급여는 많은 국민복지연금제도
라면 그 제도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연금제도는 현재 가입자의 이
익을위해미래세대가부담을지는수지상등이성립하지않는적립방식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은수지상등이성립하지않는적립방식의연금제도를창설하려고한것은그적립금을활용할정
책적 플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가?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되
기 10일전인 1973년 12월 14일에국민투자기금법을제정공포하였는데, 이법에의해조성될국민투자
기금은, 이법제1조에서천명하고있듯이, 중화학공업등중요산업의건설을촉진하고수출을증대시키

기 위하여 국민의 광범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투융자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한 것이었다.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산의 전액을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지워져있었다 (Park, 1981, p.41).

1974년도 국민투자기금 자금 조달계획은 Table 2.4에서 보듯이 이미 국민복지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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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Financing plan of National Investment Fund in 1974 (Unit: hundred million won)

부문별 금액

1. 국민저축조합 149

2. 국민복지연금관리기관 200

3. 체신저축관리기관 89

4. 각종공공기금관리기관 151

5. 금융기관및일반매각 464

6. 손보회사, 신탁회사 47

합계 1100

출처: Seo (1974, p.65)

200억원을 예탁 받는 것을 전제로 수립되어 있었다. 이것은 1974년에 조성될 자금 1,100억원의 18%에

해당하였다.

국민복지연금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국민투자기금에서 국민복지연금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
나겠지만, 국민복지연금의 예탁금이 국민투자기금의 유일한 재원은 아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

화학공업을 건설하고 수출진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축장려책을
통해조성될예정이었다.

3. 제1차 오일쇼크와 국민복지연금법의 실시 보류

1974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년

유보되었다. 1974년 12월 21일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을 개정하여 시행일을 1년 더 늦추어 1976년 1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1974년과 1975년 동안 국민복지연금법은 시행 보류의 상태로 1년 후에 시행

할 예정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1975년 12월 31일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다시 시행일을 정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다. 왜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가?

제1차 오일쇼크로 1974년과 1975년에는 물가가 급등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게산하면,

1974년 24.3%, 1975년 25.3%여서, 두 해에 걸쳐 55.7%나 상승했다. 물론 임금도 상승했다. 물가상승

에 견인된 임금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날 때, 소득구간별로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체계에서는 실
질임금이 불변이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에도 보다 높은 세율구간으로 명목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조세
부담이늘어날수있는데, 이를브래킷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라한다.

브래킷크리프현상은누진세제를채택하고있는갑종근로소득세에보다큰영향을미쳤지만, 국민복지
연금제도도 15,000원 미만에서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근로자의 기여금은 2%에서 3%로 올라가기 때문에,

브래킷크리프현상이발생한다.

이 브래킷 크리프 현상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임금계급별 근로자수 통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논의할 때, 시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참조하였을 임

금계급별 근로자수 통계는 1973년 10월 5일에 발간된 『1972 직종별임금결과보고서』에 수록된 1972년

4월 통계일 것이다. 이 때 15,000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41.8%였는데, 이후 급속히 떨어져,

1973년에는 32.5%로 1974년에는 19%로, 1975년에는 13.5%, 1976년에는 4.9%로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원래 15,000원은 갑종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근로
소득공제와 기초공제액을 합한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임금계급별 근로소득과세
대상의 추이를 보면, 1971년에는 근로소득자 중 54%가 면세되고 있는데, 이후 브래킷 크리프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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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omposition of employees by wage class (Unit: %).

※ (1) 1974년까지는 4월 통계, 1975년 이후는 3월 통계. (2) 15,000원 미만의 비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표로부터

작성, 15,000원 미만의 비중은 1974년만 원표로부터 계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추계함. 1971년과 1972년은 1.4만–1.6만원

미만의 구간의 인원을 앞 뒤 구간의 인원비중을 이용하여 1.5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함. 1973년은 1만–2만원 미만의

구간을 앞 뒤 해의 1만–1.5만 미만과 1.5만–2만원의 구성비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할함. 1975년 이후는 1974년 2만원 미만에서

1.5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분해함. (출처: Office of Labor Affairs, 1971–1976; Administration of Labor

Affairs, 1977).

Table 3.1. Composition of worker by earned income (Unit: thousand person, %)

1971 1972 1973 1974 1975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과세미달 2624 54.0 2662 53.0 2622 50.1 2752 49.8 4648 81.9

3만원이하 1664 34.3 1351 26.9 1570 30.0 1050 19.0 - -

3–4만원 257 5.3 467 9.3 450 8.6 598 10.8 31 0.5

4–5만원 130 2.7 264 5.3 268 5.1 329 5.9 49 0.8

5–6만원 71 1.5 132 2.6 137 2.6 308 5.6 232 4.2

6–7만원 42 0.9 59 1.2 63 1.2 123 2.3 208 3.7

7–8만원 18 0.5 40 0.8 48 0.9 116 2.1 165 2.9

8–9만원 15 0.3 14 0.3 23 0.4 73 1.3 117 2.0

9–10만원 7 0.1 17 0.3 18 0.3 67 1.2 70 1.2

10–12만원 9 0.2 4 0.1 20 0.4 58 1.0 59 1.0

12–15만원 4 0.1 5 0.1 8 0.2 23 0.4 44 0.8

15–20만원 4 0.1 4 0.1 7 0.1 20 0.4 30 0.5

20–50만원 2 0.0 2 0.0 4 0.1 12 0.2 21 0.4

50만원초과 1 0.1

계 4847 100.0 5021 100.0 5238 100.0 5530 100.0 5675 100.0

출처: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1976, p.135)

해소할 만큼 충분히 조정되지는 못해서 과세미달자는 1974년에는 49.8%로 줄었다. 1974년에는 공평과

세를 지향하고자 종합소득과세를 도입하고,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대대적으로 도입하
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Jeong, 2012, p.420),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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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Financing of National Investment Fund in the fourt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7–1981)

A.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중내자동원부문계획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ORB)

국민저축조합 8.8 11.3 14.0 14.0 17.6 22.1 27.9 35.0

각종공공기금 11.5 16.8 20.0 40.0 44.4 54.8 65.3 81.0

체신저축 10.0 15.0 18.5 - - - - -

금융기관 38.2 81.1 99.7 125.0 158.7 187.1 223.7 264.4

손보회사 2.6 7.5 9.0 16.0 22.3 30.8 42.7 59.2

신탁회사 0.6 - - - - - - -

회수자금 0.9 5.7 6.0 15.0 62.1 97.9 148.8 214.3

전년도미집행자금 - - 12.8 5.0 - - - -

계 72.6 137.4 180.0 215.0 305.1 392.7 508.4 653.9

GNP 디플레이터(1975 = 100) - 100.0 115.0 130.0 142.9 153.0 163.7 175.1

1975 가격 - 137.4 156.5 165.4 213.5 256.7 310.6 373.4

B. 실적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국민저축조합 8.8 11.3 12.1 17.0 26.4 39.0 41.8 48.0

각종공공기금 11.5 16.8 25.3 45.4 54.6 64.4 91.5 93.0

체신저축 10.0 15.0 18.5 −2.1 - - - -

금융기관 36.3 51.6 97.6 194.0 202.8 172.3 214.8 247.0

손보회사 2.6 7.5 12.2 18.1 24.1 16.2 24.0 35.0

신탁회사 0.6 - −0.6 1.8 - - - -

회수자금 0.9 5.7 7.4 28.0 75.2 92.8 131.4 161.0

기타 2.9 - 13.7 9.8 71.3 70.7 15.7 −41.0

계 73.6 107.9 186.2 312.0 454.4 455.4 519.2 543.0

※ (1) A와 B는집계방식에약간의차이가있지만, 원표를수정하지는않았음. (2) B 실적중 1981년은계획값.

출처: A는 Practical Planning Team of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Capital and Practical Planning

Team of Finance (1976, pp. 140–141), B는 Ministry of Finance (1982, p.93).

1975년에는근로소득자의 81.9%가면세되었다.

1974년에는 국민복지연금의 갹출료를 7%에서 5–7% 사이로 낮추도록 하여 브래킷 크리프 효과를 흡수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1975년 세법 개정으로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근로
소득세납부자가대폭적으로감소한상태에서이에맞추어조정하는것은용이한문제가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꼭 국민복지연금방식일 필
요는 없었다. 근로자 재형저축제도 등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했으며, 이 대안들은 실행되고 있었으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민복지연금의 적립금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내자동원 체계를 마련하였
다. 금융기관을통한다양한저축장려책을실시하여자금을조달할방안을마련한것이다.

Table 3.2의 각종공공기금의 항목에 적혀 있는 것은 국민복지연금의 예탁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국
민투자기금조성계획과실적을비교하면, 1977년부터 1980년까지기금조성실적은목표를크게상회하

고있어, 기금조성을위해국민복지연금을조속히실시하여야할사정이발생하지도않았다.

그러나, 보건 및 사회보장실무계획반에서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동안에 보건 및 사회보장부

문계획의 일환으로 국민복지연금의 실시에 대한 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1977–78년에는 200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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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Age-specific saving rates in Korea (1970–2000).

※ 원과 숫자는 베이비 붐 세대의 위치와 그 연도, (출처: Park과 Rhee (2005, p.400)).

업장에 대해 우선 시작하고, 1979–80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981년부터는 10인 이

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Practical Planning Team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1976, pp. 220–222), 적립금을활용할내자동원체계와결합되어있지는않는, 보건사회부내부

안이라 할 수 있다. 국민복지연금을 통해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
던 1975년 이전과 이미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대안적인 방안들이 마련된

상태인 1976년 이후, 국민복지연금에 대한 논의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1976년 이후 국민복지
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 내부에서의 논의였을 뿐이다.

보건사회부는 국민복지연금으로 조성될 대규모 적립금을 운영할 플랜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
서는 아니었다. 적립금을 사용할 플랜이 없는 적립식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탄력 있게 진척
되기 어려웠다. 다만, 당시 여당은 선거용으로 의회에서 국민복지연금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였는데,

보건사회부는이에대응하기위해변화된상황에맞는국민복지연금제도시안을마련해가고있었다.

4.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국민복지연금법 실시 논의

4.1.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와 주택대란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고도성장의 시대였다. 미국-일본-동아시아 NIEs로 이어지는 케치업 사다리에

올라타 수출지향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수출지향 공업화는 한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공업화였다는 점에서 노동집약형 공업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생

산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고용율도 개선되는 말 그대로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를 만끽하고 있
었다. 이것은 소득의 증대와 그에 따른 저축률의 증대로 나타났다. 이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는 1980년

대에도 지속되었다. Figure 4.1의 연령별 저축률 그래프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70년에 비해, 1980년

이후의저축률그래프는훨씬높은위치에자리잡고있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저축률 곡선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1970년에는 1960년대 출생률의 저하로 1960년

대보다는 유년부양비가 줄어들었지만, 아직 78.2%라는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처럼 유년부양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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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상태에있을때는생산연령전기간동안아동부양의압박에서벗어나기어려우며, 가구주의연령별
저축률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후 유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대 중반에

결혼하고이후 2–3명의자녀를낳아기르는것이일반적인연령규범으로정착되고, 또자녀들의중고등

학교 진학이 일반화되어 갔다.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별 저축률의 변동이 매우 뚜렷하게
되어가고있었던것은이와같은연령규범의변화를반영한것이었다.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는 저축률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1980년에

베이비 붐 세대는 아직 25세 이하의 연령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가 본격적으로 나타
나는 시기는 아니었다. 이 베이비 붐 세대는 1980년대에는 점차 고 저축률의 연령구간으로 이동해 가면
서 1990년경에 고 저축률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커지는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의 피크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저축률이 증가하는데, 자산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가격의 폭등을 가져오

면서문제를야기할수있는데, 한국의대표적인자산은바로주택이었다. 물론주택가격의변동을모두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에 귀착시킬 수는 없지만,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주택문제의 변화를 개관해 둔다. 1960년 가구수는 426만 3천호인데, 주택수는 358만 9천호여

서 주택보급률은 84.2%였다. 주택이 꾸준히 늘기는 하였지만, 가구수의 증가율에는 못 미쳐서 1971년

에 주택보급율은 77.3%로 떨어졌다. 주택문제가 심각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유신 이후 열린 비상국무회
의에서 향후 10년간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2년

12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다. 250만호 건설계획은 1960년대 12.6% 불과했던 공공주택 공

급비율을 44%까지 올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1973년 1월 발표된 중화학공업화 시책에 밀려 제

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Special Planning Team Briefing State Affairs, 2007, p.126).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건설된 주택호수는 187만 8천호에 머물러, 주택보급률은 70.5% 떨어졌다. 유신 이후 표방

한 1가구 1주택의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 것이다. 집값은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하였는데, 1977년에는 폭등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과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당시 주택문제 해결을 진두 지휘했던 사람이 당시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이었던 김재익이었는데, 그는 전두환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 된다 (Park, 2010,

pp. 7–8).

1980년대 전반에 베이비 붐 세대는 대대적으로 결혼하기 시작하고, 또 주 저축연령대에 진입하고 있었

지만, 주택보급은 가구수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이 시기

에한국인의삶의가장큰문제로내집마련과집값변동이자리잡게된배경이다.

4.2.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국민복지연금법 개정 시안

1979년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후 주택시장에도 불황이 찾아왔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

획은, 주택보급율은 70.5%로 낮아졌으나, 주택시장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획되고 있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사회개발의 확대를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사회개발

의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이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제5차 경제사

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민주택(7–15평형) 57만호를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중산층 이하의 실

수요자에게공급할계획을세웠는데, 이를위해국민복지연금, 공무원연금등각종연금자금과재정자금

의주택부문투자를확대하고자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81, p.97). 이정

책의일환으로, 이미 1981년 4월 7일에는주택건설촉진법을개정하여 1981년 4월 20일자로국민주택기
금을 설치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국민주택복권과 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
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정부의 출연료, 차관 자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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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Rate of housing supply in Korea (1960–2014).

※ 1995년에 통계의 단절이 있음 (출처: 1960–1994: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1997; 1995–2014:

1996–1999년을 제외하고는 http://kosis.kr/, 1996–1999: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1996–1999).

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예탁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복
지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였지만, 국민
주택기금의재원을마련하는주요한방법은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과같은자체재원조성방법이었다.

그렇지만,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문을 주택
건설촉진법제10조 2의제1항에신설한것은국민복지연금제도의실시를염두에둔것이었다.

그렇다면,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었는가?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는 사회개발의
확대 중 사회보장의 확대라는 항목 속에 들어있는데, “5개년 계획기간 중에 국민복지연금제도를 단계적
으로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연금제도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와 함께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

보험제도로발전시킬것이다”고되어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81, p.115).

그러나 이것은 일반론일 뿐 구체적인 안이 아니었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

립할 때,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1983년 7월 29일에는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정작업지침』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국민복지연금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임금근로자 대상의 실시방안 수립, 자영자 및 농어민대상 연

금제도의 실시가능성 검토,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과 기업연금제도의 장려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conomic Planning Board, 1983, pp. 92–93). 국민복지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가 어떻게 관계
지워져 있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그 때 경향신문은 기업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설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사정상 복지연금제도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과도기적 단계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실시한 뒤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복지연금이 도입된 초년도에는 고용인력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2차년도에 고용인력 1백인 이상의 기업, 3차 연도에 16인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이었다. 그리고, 기업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후에 자영사업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연금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었다 (The Kyunghyang Shinmun, 1983.12.1)고 보도하고 있어 사업체 직역연금과

기업연금제도를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경총은 퇴직금제도를 국민복지연금제도로 흡수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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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고 있었고, 노총은 국민복지연금제도와 별도로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도
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여 논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명백하지 않아 발생한

용어의혼란이라판단된다.

그렇다면국민복지연금제도의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어떠한안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5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계획의 사회보장부문계획(최종안)은 보건복지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사회정책연구』에 그 전
체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1981년 10월 15일에 열린 『제108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
록』에서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이두호가 브리핑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보건사회부문 실

천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사회정책연구』에 실려있는 최종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존 연

구에서는소개된바없기때문에약간상세히서술한다.

적용대상은현실적으로적용이가능한사업장근로자를대상으로시작하는데, 초년도에는 500인이상의

사업장, 3차연도에는 100인이상사업장에대해단계적으로확대해가되다음의원칙에따르도록했다.

(1) 현재적용이제외되는일정액이하소득자도적용범위에포함시킨다.

(2) 일반주민(농 어업 등 자영자)에 대한 적용은 사업장 근로자의 실시경과에 따라 추후 별도계획에 의
하여추진한다.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에 비하면, 적용대상이 30인에서 100인 이상으로 축소되었으며, 우선은 500인

이상에대해시행하도록하고있다. 근로자의소득에따른구분을하지는않고있으며, 다른특수직역연

금은 그대로 존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은 100인 이

상 사업장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82, p.214). 국민복지
연금법의 실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당장은 모든 국민에게 연금가입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에만 한정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고자 한 것으로 국민복지연금이 아니라 사업체 특수직역연금제
도를지향한것이었으며, 실시대상사업체의범위도축소된것이었다.

급여는 노령연금의 경우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보험율은 제1단계는 3.5%(가

입자 1.5%, 사용자 2%), 제2단계는 5%(가입자 2%, 사용자 3%), 제3단계는 7%(가입자 3%, 사용자

4%)로하여, 7%를목표로단계적으로올리는방식을취하였다.

국민복지연금제도를실시하기위해서는우선해결하여야할몇가지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있는데, 첫

번째는 기금의 관리문제이다. 현행법상 국민복지연금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국민투자기금법으로, 이에 의하면 국민복지연금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
은 급여를 위한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는 주택건설촉진법

인데, 이 법도 국민복지연금제도에 의한 기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탁하도록 하고 있
어, 양 법간의 마찰을 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복지증진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할

적절한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는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관련제도와의 조정의 문제이다. 퇴직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수직역연금제도

와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금제도의 경우 당시 경총과 노총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

되는사안이기도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82, pp. 215–216).

세 번째 문제는 국민복지연금제도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을 감당

하면서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Korea, 1981,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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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Financing of the funds managed by government.

※ 조성액 B은 조성액에서 양곡관리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에 의한 조성액을 뺀 값.

(출처: 조성액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68–1991), GNP는 http://kosis.kr/).

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기는 어려웠다.

아직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고려한다면 국민복지연금보다 실업보험이 더 절실함
으로 실업보험을 먼저 실시하고 국민복지연금은 유보해 달라는 경총의 반대를 무릅 쓰면서 국민복지연
금제도를밀어붙일만큼준비가되어있는상태는아니었다.

5. 1986년 국민연금법과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

5.1.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기금의 기금 조성의 위기

1981년 국민주택기금을 신설하고, 국민복지연금의 적립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지만, 1981년 국민주택기금은 자체 재원 조달 방법에 의거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데 큰 문
제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한 정부관리기금 전체에 있어 기금 조성에 상
당한난항이발생한다.

우선, 정부관리기금의 당해년 조성액의 추이를 보자. 1960년대 전반에는 군인연금기금, 문화재관리기
금, 원호회전기금 등이 있었지만, 큰 규모는 아니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외국환평형기금, 농수산

물가격안정기금이 만들어지면서 당해년 조성액이 GNP의 1%에 가깝게 되고, 1970년 양곡관리기금 설
치로 GNP의 2%에 가깝게 된다. 외국환평형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양곡관리기금의 조성액은 연
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의 당해년 조성액을 조성액 B로 하여 GNP에 대한

비중을 제시한 것이 Figure 5.1이다. 조성액 B를 중심으로 보면, 1970년대 중후반에 GNP의 1%를 상

회하고 있으며, 1981년에는 GNP의 2%를 상회하고 있지만,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조성액 B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민투자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따로 떼어 도시한 것이 Figure 5.2이다. 국민투자기금은 1982년을 정점으로 계속 떨

어지고있고, 1970년대식산업정책의종언을고하는공업발전법이제정된 1986년부터는당해년조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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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Financing of National Investment Fund and National Housing Fund (Unit: billon won).

(출처: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68–1991).

이 음의 값을 띠게 된다. 반면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에 비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낮은 수준에 있

기는하지만, 이후다시증가하여국민투자기금의시대에서국민주택기금의시대로의변화를보여준다.

1981년 국민주택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기금 조성의 구성을 보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에 의한
것이 전체 조성액의 81.2%이었고, 국민주택복권 자금이 4.9%, 청약저축이 2.2%였다. 이 세 가지는 모

두 자체 재원 조성 방법인데, 이것이 전체 조성액의 88.3%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중 국민주택채권 발
행과 청약저축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Lee, 1987, p.5).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청약저

축이 크게 늘었지만, 국민주택채권이 부진하여, 이 양자에 의한 자금조달은 어려워져서, 자체 재원 조성

방법에 의한 기금조성의 어려움을 정부출연금, 외국차관,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처지였다.

5.2. 1986년 국민연금법과 국민주택기금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1986년에 들어와서는 일

변했다. 1986년 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은 하계기자회견에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어 1986년 12월 17일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 1988년에국민연금제도가실시되게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의 개정법률안을 만들면서 드러난 이해관계자간의 대립점은 크게 세 가지었다. 첫째는

퇴직금의 조정문제와 관련된 경총과 노총의 이해대립이었다. 둘째는 기금운용의 주체 용도 방법과 관
련된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의 이해대립이었다. 세 번째는 소득비례부분의 산정기초, 임금대체율, 반

환일시금의 지급기준 등 국민복지연금의 갹출금과 보험료 설계와 관련된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간
의 이해대립이었다. 1986년 국민연금법은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확정되었다 (Oh, 1987,

pp. 146–150).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고, 논의의 전개상 필

요한국민연금가입대상자와국민연금법의특성에대해서만언급하여둔다.

1986년 국민연금법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는 가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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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Wage differentials by establishment size in 1984

기업규모 임금(원) 격차

10–29인 283680 91.3

30–99인 278036 89.5

100–299인 291605 93.9

300–499인 307405 99.0

500인이상 310556 100.0

※상여금포함한현금급여총액

출처: Department of Labor (1984);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1987, p.242)에서재인용

상자이다. 1973년과는 달리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당연적용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당연적

용사업장에속하지않을때는임의가입사업장이될수있도록했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사업장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

대가 있기는 하였지만 (Oh, 1987, p.147), 노총은 대상의 확장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노총이 이에 대

해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낼 수 없는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기여금을 낼 수 있도록 임금을 올리는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과 현재
10–29인사업체의임금이 30–99인사업체의임금보다오히려조금높다는것이다.

1981년에정부는 1973년국민복지연금법보다대상을더축소하는안을만들었지만, 이제는대상이보다

확대되고, 또국민연금으로의지향성을강하게갖는법을만든것이다.

두 번째는 급여의 조건인데, 이것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보다 더 좋아졌다. 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

는데,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데,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

은산식에의해계산된다.

1종가입자 : 2.4 ∗ (A+B)(1 + 0.05n).

단, A는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보수월액,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보수월액의 평균값,

1987년 8월 14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B에 표준보수월액의 평균값에 0.75를 곱한 값을 쓰

도록함.

이에 의하면, 소득이 평균보수월액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 2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35%, 30년 가

입자의 소득대체율은 52.5%가 된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에 비할 때, B의 정의가 변하기는 하였지

만, 소득이 평균보수월액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5년 이하이면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지지

만, 가입기간이 26년이상이면소득대체율이더높아지게된다.

반면, 보혐료는 1988–1992년 동안은 3%(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은 1.5%,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은
1.5%), 1993–1997년동안은 6%(부담금 2%, 기여금 2%, 퇴직금전환금 2%), 1998년이후는 9%(부담금

3%, 기여금 3%, 퇴직금전환금 3%)로 하였다. 부담금은 7%에서 9%로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으로

국민연금제도가수지상등하게되었던것은아니다.

1986년에는 연금가입자를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갹출료율을 1988–91년 2.5%,

1992–95년 5%, 1996–99년 7.5%, 2000년 이후 10%로 설정한 상태에서 재정수지에 대한 추계가 이루

어졌다. 이에 의하면, 당해년도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것은 2038년이고,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2049년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의 국민연금법을 만들게 되었는가? 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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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Estimated earning and expenditure of National Pension Fund

(Unit: trillion won at 1984 constant price, ten thousand person)

재정수입 재정지출 당년도 수지차 적립기금
갹출료 이식수입

1988 0.42 0.42 0.00 0.00 0.42 0.42

1989 0.52 0.47 0.06 0.03 0.50 0.90

1990 0.62 0.52 0.10 0.06 0.56 1.42

1995 2.28 1.70 0.58 0.49 1.78 7.66

2000 7.13 5.28 1.85 1.46 5.66 24.32

2010 18.71 11.58 7.13 4.81 13.91 99.73

2020 35.20 17.68 17.52 11.22 23.98 239.82

2030 48.39 24.87 23.52 28.90 19.49 357.42

2040 55.65 34.63 21.03 63.07 −7.42 306.92

2050 46.32 46.32 0.00 100.71 −54.39 −78.85

※추계에는다음과같은가정이사용되었음. (1) 임금상승률: 1985년 9%, 1986–2000년 8.5%, 2001–2020년

8%, 2021년이후 7.5% (2) 이자율: 1988–2000년 9%, 2001–2020년 8%, 2021년이후 7% (3) GNP 디플레

이터: 1985 3.2%, 1986년 3.7%, 1987–2000년 4%, 2001–2020년 3.7%, 20212년이후 3.5%.

출처: Min 등 (1986, p.171).

시기의 연금법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개정입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이해 집단들

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도 수지상등
이성립하지않는것이었다.

둘째, 정부관리기금의 재원 조성 상의 위기를 타개할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절실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기업자와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갹출료는 낮으면서 급여는 높은 안을 제시

한것이다. 이것은미래세대의부담하에현재세대의가입유인을강화한조치라할수있다.

정부가 국정목표 수행을 위해 적립금을 활용할 의도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금융부문에서 운영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렇다면 그 이율차는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1988년부터 1992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
익률은 13.85%이었지만,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운용수익률은 11%여서,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의 수익률

이 금융부문의 수익률보다 2.85% 더 낮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수익률을 지급하면서 정부는 국정
목표수행을위해적립금을이용하였는데, 노태우정부때수행한대표적인국정사업은 200만호주택건

설계획이었다.

국민연금제도 실시가 국민주택기금 자금 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시기 주택
건설계획부터 살펴보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1987–1991년동안 173만호를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1985년 69.9%에서 1991년 71.5%로 올리도록 되어 있었다. 국민연금법이 통과된 이후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은 계

획기간이 1988–1992년간으로 동기간 동안 2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6차 경제사회발

전 5개년계획과 비교하면, 1988년에서 1991년 동안에는 10만호를 더 건설하고, 1992년에는 1991년보

다 4만호 더 늘린 47만호를 건설함으로써 2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영주택이나 민

간주택보다는국민주택을더건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것인데, 국민주택중분양과임대의구성을보
면, 200만호건설계획기간초기에는분양을줄이고임대를늘리지만, 점차임대를줄이고분양을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계획은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주택의 양적 부족현상을 대부분 해소시켰으며 (Kim과 Son, 2010, p.33), 집값도 1991년부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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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Housing construction plan (Unit: thousand housing unit)

A. 제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구분 계 1987 1988 1989 1990 1991

합계 1730 300 320 340 370 400

공공부문 계 1080 180 195 210 235 260

국민주택 630 100 110 120 140 160

분양 422 60 70 80 97 115

임대 208 40 40 40 43 45

민영주택 450 80 85 90 95 100

민간부문 민간주택 650 120 125 130 135 140

B. 200만호주택건설계획

구분 계 1988 1989 1990 1991 1992

합계 2000 340 360 400 430 470

공공부문 계 1330 215 240 265 290 320

국민주택 850 130 150 170 190 210

분양 600 60 90 120 150 180

임대 250 70 60 50 40 30

민영주택 480 85 90 95 100 110

민간부문 민간주택 670 125 120 135 140 150

출처: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1986); The Korea Housing Bank (1988, p.87)

락세로 접어들어 IMF외환위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Special Planning Team Briefing State Affairs,

2007, p.136). 200만호 건설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64조 2,830억으로 추산되었는데, 이중 43조

5,510억원은 입주자부담으로 14조 7,840억원은 민간주택금융으로, 5조 9,480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조
달할 계획이었다 (The Korea Housing Bank, 1988, p.90).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주택건설

계획을 수정하고,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할
수있게되었던것도한배경이되었다.

국민연금법이 실시된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지침과 이를 근거로 작성된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따
라 매년 부문별로 배분되게 되었다. 이 지침 및 계획은 국민연금기금조성 첫해부터 1992년까지 거의 동

일한 배분방침을 고수했는데, 갹출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에서 연금급여비를 차감한 신규 조성자금액
을 예측한 후 동 예측액을 50 대 50으로 양분하여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배분한 것이다 (Ko, 1992,

p.13).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상 운용지침의 결정에는 정부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도
록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 중 국민연금기금에서 조성된 자금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였을
까? 우선, 국민연금제도가실시되기이전과이후의국민주택기금의조성계획을비교하여보자.

1988년에는 조성 계획 목표인 7,700억원 중 국민연금으로부터 1,3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전체 조성계획의 16.9%에 해당한다. 국민주택기금에 예탁금을 유치할 수 있는 공공자금으로는 공무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도 있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고 국민연금기금만 보이
는 이유는,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들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예탁범위
만 임의 규정으로 설정되어 있어, 예탁기관은 제2금융권 등 시중 금리를 감안하여 예탁을 기피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의자금조성기여도가미미하였기때문이다 (Kim, 1987, pp. 36–37).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동기간 동안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도 수립되었는데, 이에 의하

면,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자체 조성으로 마련할 자금이 3조 2,795억원이고, 외부 조성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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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Financing plan of National Housing Fund in 1987 and 1988 (Unit: million won)

1987 1988

계획 실적 계획

제1종국민주택채권 118129 144875 104709

제2종국민주택채권 15000 15363 15000

청약저축 −163591 −125163 −95813

예탁금 10600 10535 11000

복권자금 11000 11302 11000

차관자금 70000 63634 45500

융자금회수 126585 129092 64114

채권이자충당금등 −52493 −61331 67111

당기순이익 63846 41905 59398

국민연금(資特) 130000

은행차입 −75000 −65000

재정출원 100000 100000 60000

국민주택기금채권 350000 300000 260000

전기이월 26150 26150 37981

합계 600226 591362 770000

출처: Fund Department (1988, p.59, p.61)

Table 5.5. Financing plan of National Housing Fund during two million housing construction plan

(Unit: hundred million won)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자체조성 5474.53 6042.85 5563.8 7666.95 8046.89 32795.02

외부조성 2392.04 3033.65 5140 5140 7040 22745.69

재정출원 600 700 1000 1200 1500 5000

기금채권 700 −300 800 1200

재정융자 1300 2300 3500 4300 4800 16200

차관자금 492.04 33.65 −60 −60 −60 345.69

총조성액 7866.57 9076.5 10703.8 12806.95 15086.89 55540.71

출처: The Korea Housing Bank (1988, pp. 90–91)

련할 자금이 2조 2,745억원이었다. 외부 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융자 1조 6,200억원이었

다. 이것이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사용될 몫인 것이다. 이외에 기금채권이 있
다. 국민연금기금은 1991년에 적립금 운영 배분에 있어 기존의 공공부문과 금융부분 이외에 복지부분

을 신설하였는데, 복지부분에 배분된 1,200억원은 모두 국민주택기금채권 매입에 사용되었다. 1992년

과 1993년에도동일한금액이국민주택기금채권매입에사용되었다.

Table 5.5의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에 있어 자체조성과 외부조성의 구성비는 1981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의 구성비와 큰 차이가 있다. 자체조성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대신 재정융자와 기금채권이 중요하게 설
정되었는데, 재정융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공공부문에, 기금채권은 복지부문에 연결된 것이다.

외부조성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자금 조성의 실적은 이 계획

과 상당히 달랐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저축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990년 이후에는 외부자금에

의존할 필요성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예컨대 1990년 총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은 1조 704억이었

지만, 1990년 청약저축에 의한 신규 조성액만 1조 2,895억에 달했다. 이 외에 국민주택채권에 의한 신
규 조성액도 있는데, 이 양자를 합하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의 자체 자금이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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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계획과는 달리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재정융자에 의한 신규자금 조성
은없었다 (Ministry of Finance, 1993, p.205).

당시 국민연금기금 운영자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기금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는 없
으며, 국가 경제 재정정책에도 부응하여 중소기업육성, 주택건설지원, 제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간접

자본 형성지원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 연금가입자와 후세대 근로자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Jeong, 1992,

p.8).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1980년대 중반 정부관리기금의 자금 조성의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기
금을그구원투수로활용하겠다는국민연금제도실시당시의의도가있었다고하겠다.

6. 맺음말

본 논문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이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와 이차 인구학적 보너
스를보너스로구현하기위해국가주도로대응하는과정에서, 그필요한자금을적립식연금제도로조달
하려는동기를가지고제정된것임을보인것이다.

한국의 인구변천은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으로 진행되었다.

이와같은인구파동의형태때문에, 인구학적보너스를선도한것은바로베이비붐세대였다. 생산인구
가 부양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차 인구학적 보너스는 베이비 붐 세대가 취업전선
에 진입하면서 시작되었고,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이차 인구학적
보너스는베이비붐세대가결혼적령기이자주저축세대에진입하면서발생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에게 이것은 인구학적 보너스라기보다는 인구학적 위기였다. 베이비 붐 세대가 취업전선

에 들어서는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가 혼인

하고 주 저축세대로 들어서는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한

국에서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가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실현되는 과정은 베이비 붐 세대가 야
기할수있는인구학적대란을극복하는과정이었다. 1973년국민복지연금법은일차인구학적보너스에
대응하기위해필요한자금을마련할방안의하나로제정되었지만, 아직근로자의소득수준도낮고사망
률도 높아서, 연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 실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1986년 국민연금법은 이
차 인구학적 보너스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 때는 연금을 지급할 여력을 갖춘 인구가 증대하
여, 그기금으로국민주택사업을수행하면주택대란을막아국가사업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할수있었
다.

이 시기 동안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

와 같은 장기계획을 주도하였던 정부부처는 경제기획원이었다. 국민복지연금제도 또는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는데, 그것은 막대한 적립금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적절한 사

용계획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주요한 내용이 자금의 조성 배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복지연금제도 또는 국민연금제도를 기안하는 데는 경제기획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국
민(복지)연금법은 복지 대책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시안들은 보건복지부와
경제기획원이조율하면서만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적립금 활용 계획이 없을 때, 또는 다른 대안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 있을 때, 인구 고령화에 대응
하기 위해 국민복지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큰 추동력을 갖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국민복지연
금제도 또는 국민연금법에 대한 논의의 추동력은 미래에 닥칠 인구 고령화가 아니라, 현재 닥친 인구학
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으로 국민복지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플랜이었다. 따라서, 국
민복지연금제도의 제정 및 시행 유보,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실시 등의 변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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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대한활용플랜이어떻게변천하였는가를시야에넣지않으면안된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국민투자기금을 만들어 그것을 창구로 하여 국민복지연금의 적립금을 중화학
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플랜과 더불어 제정되었으며, 1986년 국민
연금법은 국민주택기금을 창구로 하여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려
는플랜과더불어제정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표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구학적 위기
를극복하기위해필요한자금의창출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기때문에, 제도의장기지속성보다는갹출

금을 부담할 대상들에게 제도 수용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고, 그 적립금을 금융부문보다 수익성이 낮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없게된것은이와같은제정배경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우리

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적립금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작동하
는인구-경제시스템이라는점이다. 어떻게하면국민연금제도가현재인구-경제시스템을보다효율적으

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시야에 넣은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이루어지기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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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
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
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
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
을위한개혁방안이논의될수밖에없게된것은이와같은제정배경때문이었다.

주요용어: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인구고령화, 인구학적보너스, 연금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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